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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제 출 처 : 행정안 부 재난안 산업과(☎ 044-205-4187 정진경)

(특)한국방재 회 기술연구부(☎ 070-7880-4637, 김진호)

1) 자우편 : filmle@korea.kr, kimjh81@kodipa.or.kr

2) 팩스번호 : 044-205-8901

3) 주 소

-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17-2동 행정안 부(재난안 산업과)

-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(강동구 성내동 447-9) 한국방재 회

◉환경부공고제2020-959호

「석면안 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

한 의견을 듣기 하여 「행정 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8일

환 경 부 장

｢석면안 리법 시행령｣일부개정령(안) 입법 고

1. 개정이유

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반한 경우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「석면안

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1차 반 시 150만 원, 2차 반 시 200

만 원, 3차 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

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･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석면 비산 정도 측정방법 반 등에 한 과태료 규정(별표 5 제2호)

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･지 ･시기에 한 사항을 수하지 않은 경우 1차 반 시 150만 원, 2

차 반 시 200만 원, 3차 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,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

측정기 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･분석 결과에 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반

시 300만 원, 2차 반 시 400만 원, 3차 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

나. 석면건축물 조사주기 명확히 규정(안 제33조제1항)

행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는

조사주기는 ‘6개월마다’이나 조사주기에 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‘6개월마다(매 6개월이 되는 달

의 말일까지를 말한다)’로 조사주기를 명확히 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해 의견이 있는 기 ․단체 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 까지 통합입법 고센터
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

견서를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고 사항에 한 찬성 는 반 의견(반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 ㆍ단체의 경우 기 ㆍ단체명과 표자명), 주소 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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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

- 자우편 : shs4444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682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( 화 044-201-6817, 팩스 044-201-6823)로 문

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◉환경부공고제2020-960호

「석면안 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

한 의견을 듣기 하여 「행정 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8일

환 경 부 장

｢석면안 리법 시행규칙｣일부개정령(안) 입법 고

1. 개정이유

석면해체․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․제

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 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

「석면안 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

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종 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 던 석면안 리교육을

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

마련하는 등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변경(안 제38조제1항, 제

2항 제5항)

1) 석면해체․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

체․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 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

내용으로 「석면안 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의 주체와 석면 비산 측

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함

나. 석면안 리교육 실시방법 확 (안 제38조 제3항)

1) 규모 감염병 발병 시 확산 방지를 해 재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토록 한 석면안 리교육

을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

련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해 의견이 있는 기 ․단체 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 까지 통합입법 고센터
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


